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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들이 경험하는 이상과 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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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목 은 공익제보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들이 경험하는 동기, 기 , 결과, 태도

의 측면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해 국에서 공식 으로 공익제보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익제보자 14명을 상으로 얻은 인터뷰 자료를 상학 근에 기 해서 분석하 다. 그

결과 동기 측면에는 직업정신과 도덕 가치 특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기 하는 것은 공익의 증가와 공 지지 다. 그러나 결과 으로 돌아오는 것은 개인의 피

해 경험과 사회 계 괴, 조직 차별 처우 등의 부정 인 결과가 압도 으로 많았으며,

일부 정 인 사회변화의 경험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공익제보자들이 기 한 것과 실

간의 괴리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다시 처하게

되는 경우 공익제보에 한 태도를 분석했을 때, 제보의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 공

익제보에 따른 부정 결과에는 문화 특성 수직 집합주의의 향력이 큰 것으로 나

타났고, 그 개선을 한 제도 인 장치들이 제시되었다.

주요어 : 공익제보자, 공익제보, 상학 분석, 수직 집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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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척결과 윤리경

이라는 세계 추세에 부응하기 해 노력

하고 있다. 기업은 윤리 업무 시스템의 구

축과 함께 역할 책임을 명료화하는 윤리경

련 규정과 지침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

에서도 일명 김 란법1)으로 알려진 부패방지

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고, 지난 2002년

이래 국가청렴 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 청

렴도 조사, 부패방지시책 평가, 투명사회 약

체결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공공기

을 비롯하여 사회 반 인 청렴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가 되기 해서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상

으로 미흡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조직 내에서 례화되거나 은닉

할 수 있는 치명 인 부정부패 문제들을 해소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사정을 잘 아

는 조직 구성원이 비리를 폭로하는 공익제보

의 역할이 요하기 때문이다(Vandekerckhove,

2006). 그러나 공익제보자들은 공익제보 이후

에 다양한 피해나 에 노출되어 있고, 이

러한 노출은 공익제보 행 를 축시키는 결

과를 래할 수 있다.

지 까지 공익제보를 다룬 국외 연구들은

1) 부정청탁 품 등 수수의 지에 한 법률

을 의미한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당시 국민권익 원회 원장인 김 란은 공직사

회 기강 확립을 해 법안을 발의하 고, 공직자

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

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련성이나 가성에 상

없이 100만 원이 넘는 품이나 향응을 받으

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로, Rothwell & Baldwin, 2007; Keenan, 2000;

Sims & Keenan, 1998) 주로 학생들에게 가상

인 상황을 제시하고 그들이 그런 상황을 어

떻게 해석하고 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

동할 것인지를 묻는 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왔다. 이와 같은 연구의 정보 가치에도 불

구하고, 공익제보자를 상으로 연구하지 않

았다는 에서 결과의 실 타당성에는 한

계가 있다. 반면에, 국내의 연구는 공익제보자

를 심으로 그러한 제보를 한 이유나 목표

( 로, 박 국, 주효진, 김옥일, 2001; 박흥식,

2005; 배재 과 문상호, 2006; 조윤오, 2010),

공익제보자들이 그 이후에 겪는 피해( 로, 김

빈, 2015; 장용진, 박성은, 민지혜, 2011; 이

지문, 1999)를 으로 다루고 있다.

공익제보의 이유와 결정요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5)에 따르면 국민권

익 원회 ( )부패방지 원회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가 리하는 조사기 으로 이

첩된 1,271건의 사건 가운데 공익제보에 의해

시작된 사건은 637건으로 체의 50.1%에 이

른다고 보도된 바 있다(양 근, 2015). 이것은

궁극 으로 정부에 한 신뢰와 투명성을 높

이고, 체제 운 에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용진, 윤

수재, 조태 , 2012). 즉, 정부와 시민단체는

사회에서 공익제보의 요성을 보다 높게 평

가하는 계기가 되었고, 공익제보에 한 시민

들의 인식도 높아졌다. 실제 국민권익 원회

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1,279명의 설문자

92%가 공익을 해하는 행 를 목격할 경우

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 다(홍인기, 2014).

그 다면 왜 사람들은 공익제보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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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 공익제보(whistle-blowing)는 조직 구성원

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부패 행 를 목격한 구

성원이 리 책임자나 련기 , 혹은 외부에

알려 부정부패의 확산을 방지하고 시정하려는

공익 행 이다(박흥식, 1999). 이러한 정의가

지 하듯이, 공익제보자들이 제보한 내용이나

부정부패는 사례에 따라 그 구체 맥락과 내

용은 다양하겠지만, 그들이 이러한 제보를 하

는 공통 인 목 은 자신이 속한 사회나 조직

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일소함으로써 공익

책임을 다하기 한 것이다. 이처럼 공익

제보라는 말이 그러한 행 의 이유나 목 을

꽤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과 반비례해서

이러한 질문에 한 답을 경험 으로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어 보인다.

신에, 공익제보에 한 상당수의 연구들

은 그러한 행 를 결정하는 요인에 을 두

고 있다. 그러한 요인 의 하나가 조직의 분

기이다. 가령, 윤리 경 을 표방하는 기업인

들은 회사의 문제 을 제거한다면 고발행 나

내부 불만이 없을 것으로 단해서, 윤리 경

을 한 지침을 정해서 실천하고 있으며,

‘나로부터 시작되는 윤리경 ’을 선언하여 조

직 내 부패 척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다(Rothwell

& Baldwin, 2007). 이처럼 조직이 분 기,

강력한 윤리 분 기, 혹은 민주주의 분

기일 경우, 그 구성원들은 더 극 으로

공익제보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Rothwell &

Baldwin, 2007). 윤리 조직문화가 공익제보

단과 공익제보 의도 간의 계를 정 으

로 조 했다(Zhang, Chiu, & Wei, 2009). 한,

윤리 분 기와 더불어 민주주의 인 분 기

와 공익제보 간에도 정 인 련성이 있었

다(Rothschild & Meithe, 1999).

공익제보의 다른 결정요인으로 개인

특성을 들 수 있다. 먼 , 개인의 도덕성과

공익제보에 한 경험 인 연구의 결과는 일

이기보다는 다양하다(Chiu, 2003; Keenan,

2000; Sims & Keenan, 1998). 를 들면, Keenan

(2000)의 연구에서는 사건이 덜 심각한 경우에

거의 모든 구성원들의 도덕 성향이 공익제

보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

건이 치명 으로 심각하면, 간 리자 이

상의 상자들은 도덕 성향이 공익제보 의

도에 오히려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 성향에는 개인의 순수한 개

념으로 작용하는 것 이외에도 조직의 맥락과

련해서 사회계약의 측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개인 특성으로 성격이론이나 기

가치이론, 역할이론에 을 둔 연구들도

다수 있다(박 국, 주효진, 김옥일, 2001). 를

들면, 박흥식(2005)은 계획된 행동이론을 용

하여 태도, 지각된 통제감 주 규범이

공익제보 행 에 모두 요한 향력을 행사

한다는 을 보 다. 한, 배재 과 문상호

(2006)의 연구에서는 권 주의나 공동체 속

성, 집단주의 특성이 공익제보에 향을 미친

다는 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한국 사회에

서 나타나는 집단주의의 문화 특성으로 인

해 공무원들의 공익제보 결정에 향을 미쳤

다(조윤오, 2010).

그러나 공익제보를 단지 개인 결정 요인

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실 으로 한계가 있

다. 가령, 더군다나, 공익제보자들은 거의 언

제나 조직의 보복에 직 노출되어 있다.

컨 , 그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같은 조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게

보통이다(김 빈, 2015; 장용진, 박성은, 민지

혜, 2011). 이런 보복에 한 두려움은 공익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사회문제

- 28 -

보자의 제보 의도에 부정 향을 미치고 있

다(Mesmer-Magnus & Viswesvaran, 2005). 한,

공익제보자에 한 인식실태 연구들에서 나타

난 결과들을 보면, 고발 후의 불안감(배재 ,

문상호, 2006)과 조직의 불신조장이나 부정

평 조성에 한 주변 사람들의 비 인식

(이지문, 1999)이 공익제보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공익제보에 한 상당

한 부정 인식은 특정 조직의 구성원들로 하

여 공익제보를 주 하게 만들 수 있다.

한, 잠재 공익제보자는 조직에 한 공

익 책임과 사회 실에 한 책임 가운데

어느 것에 더 큰 비 을 두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Bok, 1983). 그리

고 이들이 공익 책임을 선택하면 사회 으

로는 배신자 역할을 떠맡는 상황에서 그의 행

에 한 응당한 실 보상이 심리 인

로가 될 것이다(Larmer, 2002). 그러나 충성

의 가로 실 보상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공정한 평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Goodpaster, 1989). 즉, 공익제보자에 한 보상

은 오히려 조직의 입장에서 배신의 가로 교

환한 사 이익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정 평가는 구성원들이 공익제보를

부정 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Near & Miceli, 2016).

요약하면, 기존의 연구들은 공익제보자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나 목 보다

는 공익제보를 결정하는 요인에 주로 을

두어왔다. 그 연구들의 반 은 결과를 종합

하면, 공익제보에는 개인 요인과 함께 조직

사회 차원의 요인도 여하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공익제보를 한 사람들을

상으로 왜 그와 같은 행 를 했는지 그 이

유나 목 을 구체 으로 살펴보는 것이 그들

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

공익제보에 따른 피해

공익제보를 한 사람은 조직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계 차원에서도 많은 피해에 노

출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공익제보자를

부도덕한 사람, 조직의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

게 하고, 오히려 이들을 차별하는 행동을 부

추기기도 한다. 실제로 부분의 공익제보자

들은 신변 보호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으며(김 빈, 2015), 공익제보 과정에서 조직

인 보복 행 가 발생하는 경우도 지 않다

(장용진, 박성은, 민지혜, 2011).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공익제보 건수의 증가와는 별개로 공익

제보자들에 한 보호와 지원 시책은 여 히

부족하다(이승재, 2015).

그 다면 한국 사회는 왜 공익제보자들을

배척하는 것일까? 공익제보는 집단구성원이

공익을 해 상 의 소속집단이나 외부를

상으로 하는 표 의 일종으로, 여기에는 사회,

조직, 구성원 각각의 세 입장이 서로 충돌하

는 소통 맥락으로 볼 수 있다(장화익, 2007).

이때 한국사회의 집단주의 특성은 공익제보

자들을 조직의 부 응자 혹은 배신자라고 보

는데 기여할 수 있다. 집단주의 문화 특

성은 조직 반에 걸쳐 공식 혹은 비공식 으

로 첨 하게 조직의 구성원에게 향을 미치

고 있으며, 이 게 편향된 문화 조망에

한 안이 없다면 지속 인 문제의 음성 폐

단을 묵시하는 결과를 래하게 될 것으로 보

인다(Near & Miceli, 2016).

특히, 한국 사회의 수직 문화특성(Triandis,

1995)은 구성원의 제보를 조직에 한 배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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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 응으로 보게 만든다. Triandis(1995)에

따르면, 한 문화권의 인 계에서 계질서

를 강조하는가 아니면 평등성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집단주의 문화도 서열과 계를 바탕으

로 수직 교류를 시하는 문화가 있는 반면

에 평등성을 바탕으로 하는 수평 문화가 있

다. 여기서 수직 이란 것은 내집단을 해

사, 희생하고 개인의 의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이며,

수직 집합주의의 개인은 그룹의 일부로서

자신을 인식하여 집단 내에서의 불평등을 받

아들이고 계 계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시한다. 한, 아시아의 조직문화 특

성인 권 에 복종이나 집단에 충실에 한 문

화 특성도 매우 큰 향을 미친다(Englehart,

2000). 한국에서는 유교윤리에서 비롯되는

계 맥락의 태도형성이 매우 요한 덕목으로

구성되었고, 이 문화 특성은 조직 내부의

부정을 고치도록 요구하는 행동을 하는데 주

하고 꺼리도록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Vinten, 2000). 이에, 장용진 외(2012)는 권

주의 문화와 정 인간주의 문화가 공익제보

활동에 매우 강력한 부정 인 향력을 미치

고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박흥식(2005)은 한

국의 조직문화 통제요소가 공익제보자의 제

보를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증명하 다.

이러한 문화 특성 속에서 조직은 구성원

이 외부 채 을 통해 자신이 속한 조직을 고

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배신

으로 인식하고, 실질 으로 조직의 기능에 장

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들로 인해 주변

인들로 부터 책임 가의 상이 될 수 있다

(Larmer, 2002). 이와는 별도로, 공익제보자로

인해 그 동안 암암리에 조직을 부패하게 만드

는 일탈행 를 근 하는데 매우 정 인 결

과를 가져왔다는 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익제보 과정에는 자기 조직

에 한 부정 인식을 명시 으로 언 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공익제보자를 조직

에 한 다른 부정 행 자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Davis, 2002).

특히, 공익제보자를 사회 으로 웅시하는

분 기가 조직을 하염없이 추락하게 만드는

역동을 양산할 수 있다(Davis, 2002). 공익제보

자들은 개인 으로 그 조직에 충성을 하는 행

동을 보인 반면에 조직은 이들의 행동을 배신

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

다. 이러한 상은 조직원으로 들어오는 순간

부터 이미 견된 것일 수도 있다. 즉, 조직에

한 충성과 헌신을 서약한 계약 계에서 조

직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측면을 먼 고려하

도록 기 하는데 반하여, 공익을 해하는

부조리를 목격한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당연

히 조직의 해악을 견제해야할 계약에 용되

는 고발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Duska,

1985).

이처럼 공익제보자에 한 처벌이나 낙인은

그들에 한 편 한 시각에 근거한다. 조직은

공익제보자의 행 를 사 이거나 조직 차원

에만 주목해서 해석한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의 의도는 공익 추구라는 일반 의무를 더

시하는 윤리 기 에 기반한 것이다(윤혜

진, 2009). 즉, 공익제보자는 자신을 고용한 조

직에 한 충성뿐만 아니라 더 큰 차원의 사

회를 한 공익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익제보로 인한 기 되는 개인 어

려움이나 보복에 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제

보를 하는 것은 사회 체에 기여하기 한

결정이다. 실제로, 공익제보자는 사회가 직

면할 수 있는 결정 험이나 박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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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리는 매우 의미 있는 정보 소통이다

(Appleby, 1989).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이

와 같은 거시 인 입장에서 공익제보를 이해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 으로 단하

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공익제보에 한 두려움을 없애고

정 인 기 를 조성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도 제도 으로나 사회 으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 으로는 그들을 보

호해주는 법 보호 장치가 미약해서 진정성

있는 공익제보 행동이 방해받을 수 있다(배재

, 문상호, 2006; 이지문, 1999; 장용진, 윤수

재, 조태 , 2012). 심지어, 입증책임의 문제,

조직 불이익, 신분보장의 실패, 낮은 보상정

책 등으로 인해 공익제보자는 재차 상처를 받

을 수 있다(박흥식, 2003). 이와 같은 실 인

문제의 해결은 공익제보의 행 를 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연구문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익제보에 한 지

까지 연구 에는 공익제보자들이 왜 그와 같

은 행 를 하는지 그 이유나 목표를 다룬 연

구들도 있고, 그 이후에 그들이 겪는 다양한

피해를 다룬 연구들도 다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제들을 통합 으로 엮어

서 심층 으로 다룬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

다. 더군다나, 공익제보 이후의 여러 차별이나

피해가 공익제보 행 에 한 평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연구에서

다룬 주제를 좀 더 통합 으로 알아보고자 한

다. 즉, 그들은 어떠한 이유나 동기 때문에 공

익제보를 하게 되었는지(연구문제1), 공익제보

행 가 가져올 결과나 기 는 무엇인지(연구

문제2), 그런 행 가 가져온 효과 그리고 자신

들에게 래한 피해나 은 어떤 것들이 있

는지(연구문제3), 이러한 효과, 피해나 을

격은 후 그들은 공익제보에 하여 어떠한 태

도를 가지고 있는지(연구문제4), 그리고 공익

제보의 효과를 높이기 한 방안이나 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연구문제5)를 알아볼

것이다. 공익제보를 한 사람들을 면담하여 공

익제보와 련한 일련의 과정 련 공익제보

에 따른 경험뿐만 아니라 그에 한 인식을

시간 차원에서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Creswell(2014)의 상학 연

구 방법에 기술되어 있는 Colaizzi(1978)의 근

법을 토 로 분석할 것이다. Colaizzi(1978)의

근법은 다른 상학 분석에 비해 그 내용의

독특한 기술이나 설명을 심으로 주제를 추

출하여 분석의 기 단서로 삼는 방법이다.

이것은 주제어들을 기술문 그 자체에서 그

로 추출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며, 사례 간의

비교에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사례에 한정

된 설명을 월할 수 있고, 상의 핵심 주

제를 군집화하여 상학 본래의 목 에

주 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공익제보자들의 상황 맥

락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결과도 하나의 유형

으로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주 월성

이라는 개념이 더욱 요할 수 있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3월까지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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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국 각 지역에서 공식 으로 활동하

는 공익제보자 14명을 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그들은 당시 신

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개

인 정보와 련된 자료는 모두 차단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자들이 공익제보

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어떠한 사 단

서를 싣지 않겠다는 조건에 동의하 기에 각

참가자에게 사례번호만을 부여하 다.

자료수집과 분석

면담은 학교 연구실이나 실험실 등 조용한

공간에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1회

40~12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가자의 동의

를 구하여 녹취했다. 참가 상자에게는 크게 5

가지 질문 즉, 공익제보를 한 이유나 동기는

무엇인가,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기 하는 효

과나 결과는 무엇인가, 본인의 공익제보가 가

져온 결과(효과나 피해 등)는 무엇인가, 비슷

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익제보를 할 생각이 있

는가, 마지막으로 공익제보자가 겪는 피해와

차별의 원인과 그 책은 무엇인가 등이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질 자료는 Colaizzi(1978)

의 상학 연구 방법에 근거해서 분석했다.

Colaizzi(1978)는 상학 연구 방법의 성공은 질

문이 이론 설명과는 별개로 생생한 경험에

근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공익제보자들의 공익제보의 과

정에서 나타나는 생생한 경험 속으로 들어가

는데 주안 을 두었고, 기존의 연구의 틀을

가져오는 방식이 아닌 본질에 한 구분과 설

명을 탐색 으로 실시하 다. 이 과정에서 박

사 연구자 두 명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근

거로 유목화하는 삼각구도법을 계승하여 분석

하는 방식을 용하 다. 아울러, 평가자간 의

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를 이루는 시 까지 반복하여 결정하 다.

자료 분석 방법은 5단계 분석방법을 통해

유목화 기법과 설명을 사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참가자의 진술의 의미를 최

한 제 로 이해하기 해 모든 상자의 면

내용을 듣고 녹취록을 작성하여 검토한다.

둘째, 참가자의 진술에서 상과 직 으로

련된 의미 있는 말이나 문장을 추출한다.

셋째, 구성된 의미를 주제 는 범주로 분류,

재구성하여 지속 비교방법을 통해 녹취한

자료와 구성된 의미와의 련성을 재확인하면

서 하 범주를 구별하거나 다른 함축 주

제로 구성한다. 넷째, 모든 분류와 통합의 단

계에서 나타나는 상에 하여 최종 인 핵

심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핵심 기술에

합한 내용을 참가자에게 재확인하여 문장을

명확히 하고 다시 사실 가치에 가깝게 표

될 수 있는 서술과 표 으로 설명한다. 이 방

법을 통해 가장 먼 반 인 느낌을 얻을

때까지 서면화된 모든 필사본을 여러 차례 읽

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개별 필사본으로부

터 공익제보자들이 보고하는 생생한 경험과

직 으로 련된 유의미한 어구 혹은 문장

을 확인하 다. 그리고 유의미한 진술과 어구

로부터 의미를 명확히 분류하고 명명하 다.

이 게 만들어진 의미는 모든 참여자의 필사

본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주제로 묶어냈다.

마지막으로 이들 주제에 합한 구체 진술

문을 통합하여 설명하 다.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과정은 공익제보자

가 기 했던 이상 인 공익제보의 기 와

실 으로 경험한 결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과

정을 포함하고 있다(D’Andrade & Strau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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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은 연구 상 혹은 조직의 이상 상태

와 실 상태의 차이를 검하여 그 차이를

일 수 있는 단서를 찾고 안의 핵심 인

략 방향성을 찾기 한 방식으로 근한

다. 즉, 공익제보자들이 가지는 기 치와 실

의 차이를 분석하는 틀을 용했으며, 결과

으로 합한 안을 제시하는데 주안 을 두

고 분석했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상학 분석방법을 기반으

로 공익제보자가 경험한 공익제보 활동을 동

기와 목표, 그 행동에 따른 결과, 공익제보에

한 이후의 태도, 그리고 이상과 실 간 차

이의 원인 안을 시간 차원에서 알아보

았다. 그 반 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공익제보자의 동기

본 연구에서는 공익제보과정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주제로 공익제보자의 동기 요소를

확인하고자 했다. 분석의 과정에서 동기를 직

업윤리 지키기, 직업 명 지키기, 양심 지

키기, 그리고 개인 가치추구라는 네 범주로

구성하 으며, 앞의 두 범주를 투철한 직업정

신 그리고 뒤의 두 범주를 도덕 가치라는

주제로 구분하 다.

투철한 직업정신

연구참가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비교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 오면서, 물질 인

수 을 넘어 념 인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

는 동기 요소에 치 하고 있었다. 즉, 직업

정신이라는 개념으로 이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공익제보자들은 어도 자신의 물질

인 측면만을 고집하는 퇴물이미지의 오명에

하여 방어하고 싶어 했다. 결과 으로 이들

은 자신의 공익제보활동을 직업윤리와 명 라

는 개념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 다.

주제 통합 범주

공익

제보자의

동기

투철한

직업정신

직업윤리 지키기

직업 련 명 지키기

도덕

가치

양심 지키기

개인 가치의 추구

공익

제보자의

기

공익의

증가

실제 문제 해결

조직의 변화

공

지지

사회 지지 신뢰

제도 지지 의지

공익

제보에

따른

결과

개인

피해

임상 증상

경제 탄

사회

계 괴

가족 계의 와해

친구와의 계 단

동료들의 배신자 취

조직

차별 처우

업무 방해의 확

징벌 해고

정

변화

조직의 제도 개선

사회 정책 마련

공익

제보에

한

태도

극

태도

충분한 비 강조

의무 태도

회의

태도

양가 태도

부정 태도

문화

원인과

안

문화

원인

수직 집합주의

보수 료주의

안

제시

제도 정비 기 마련

공익제보자 보호

표 1. 공익제보자의 경험을 상학 으로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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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지키기. 연구참가자들의 상당수

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자신이 맡은 임무에

한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직업 인 측면에서 지켜야

할 책무를 더 많이 언 했으며, 그러한 책무

를 다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과 련이 있다는 기술을 많이 했다. 즉, 참가

자들이 속한 직장은 모두 다르지만 자신이 속

한 직업에 한 윤리의식이 공익제보를 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 다.

사례자 2: 나는 논문 표 문제를 다뤘는

데, 그 사람은 학원생도 없이 한 해에

논문이 20여 편이었다. 논문과 다르

게 작품은 실기실 원회에만 통과되

면 되기 때문에 같은 작품을 가지고

수를 부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의무감

이 들어 하게 되었다.

사례자 4: 설계 변경이 안 되는 것을 억지

로 하면 부실시공이 되고, 부실하게

안 리를 하다보면 삼풍백화 같은

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

고자 하 다. 기술자로서 직업의식이 있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 내에서 험

한 상황이 닥치는데, 직업의식에 반되

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직업 련 명 지키기. 몇몇 연구참가자

들에게는 공익제보가 자신의 직업 명 를

지키는 것과 하게 련되어 있었다. 특히,

이와 련해서 공익제보 사 혹은 도 에 부

당한 처우나 요구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공익제보자들의 개인 이거나 조직

차원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 련 부

당한 요구나 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명

를 지키려는 동기와 련되어 있었다.

사례자 3: 입사할 당시에 13개 학교가 있

었는데 그 학교 담당자로 입사했다. 말

단 사원이었는데 모시던 분을 음해하라

는 강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그 게 25년을 근무한 회사에

를 묻고 그게 부 는데, 나에게 비

윤리 행 를 몰아부처 내모는 행 가

용납이 안 다.

사례자 13: 개인 인 문제보다도 행 자

체에 법 인 문제가 있으니까 법률 인

검토를 해서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요

구 죠. 처음에는 개인 인 차원에서,

제가 일단은 인지한 시 에 보고해야

했고, 은폐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안

되겠구나 했습니다. 당연히 다시 복직해

야 한다. 그게 국가 기 으로서의 명

도 와 가족에게도 명 가 된다.

도덕 가치

조직이나 자신의 직책과 련되지 않는 개

인의 양심 측면이나 가치 측면이 반 된

공익제보의 사례도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공익제보자들은 자신의 의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 인 맥락을 언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자신의 양심과 사 인 삶의 태

도를 언 하여 자신이 여한 공익제보활동을

설명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히 높

았다.

양심 지키기. 일부 연구참가자들의 답변에

는 자신의 내 윤리의식이 반 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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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즉, 이것은 조직 가치나 직업 책

임감이라는 차원보다 개인의 내면 도덕의식

에 나오는 동기 요소라고 t할 수 있다. 종종

도덕 양심은 다른 동기와 일부 혼재되어 있

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자 9: 공익제보가 락치니… 이런 식

으로 여겨지지만, 공익제보의 결론은 사

회의 빛이 된다고 믿는다. 나를 해서

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이고 우리

자식들이 살아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밝아져야 한다고 믿어서 하는 것이었다.

사례자 10: 내가 없는 자리에 내가 한 것

처럼 문서를 꾸며 모든 비리를 자행하

고 있었고, 이에 해 책임을 지면 목이

달아날 상황인데, 스스로는 단 1원도 착

복한 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

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 부끄럼 없

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개인 가치의 추구. 공익제보의 동기에는

연구참가자들의 개인 가치가 반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이나 신념,

그리고 행동양식에 한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었으며 특히, 계 측면에서 비롯되는 자

신의 신념이나 개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나타났다.

사례자 5: 열심히 사는 것이 윤택하게 사

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 그런 부분으로

조 스트 스를 받았다. 그 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정받기 해 더 노력을 했

었다. 그 게 열심히 살아서 올라간 자

리 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리를 보고

참을 수는 없었다.

사례자 12: 딸아이가 있는데, 사교육으로

무장한 최상층 아이들은 항상 성 이

좋고, 사회 약자와는 성 차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딸아이는 OO고등학

교 비반에 들어갈 실력이 는데 아

빠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가만 보

고 있을 수 없었다.

체 으로 참가자들이 여한 공익제보활

동에 한 동기 이유를 크게 직업정신에

한 부분과 개인의 도덕 가치에 한 부분으

로 나 어 범주화할 수 있었다. 구체 으로,

그들은 직업윤리, 직업 명 , 양심, 가치

등과 같은 개념을 언 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의사결정에 한 소통 략으로 사회 반

인 오해나 고정 념에 한 극 인 방어

태도도 들어 있었다. 공익제보자들은 그들 자

신의 의사결정이 매우 건설 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동기 측면에서 물질 이거나

이기 인 요소가 아닌 직업정신 혹은 개인 신

념과 계되어 있다는 을 강조하고 있었다.

공익제보자의 기

공익제보 과정과 련해서 공익제보의 동기

에 이어 두 번째 단계의 통합주제는 공익제보

자들의 기 에 한 내용이다. 이 단계의 분

석 과정에서 기 를 실제 문제 해결, 조직

의 변화, 사회 지지 신뢰 기 , 제도 지지

의지 기 라는 네 범주로 구성하 으며, 앞의

두 범주를 공익의 증가 그리고 뒤의 두 범주

를 공 지지라는 주제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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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 증가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행 를 통해

어원 그 로 개인 차원의 이득이 아니라 사

회 차원에서 공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고 기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공익제보자

들은 자신의 공익제보 활동으로 인해 실

인 부정부패를 해결하는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하고 있었다. 동시에 이들은 조

직이 자신들의 공익제보활동을 보다 극 이

고 주도 으로 수용하여 조직을 쇄신하고

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 하고 있었다.

실제 문제 해결. 연구참가자들의 다수

가 강조하는 것은 조직의 부패를 실 으로

청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에

서 자신들의 공익제보활동은 조직이 자신의

행동에 동의하고 극 으로 비리를 헤쳐

실제 으로 보다 더 건설 인 분 기로 쇄신

하기를 기 하고 있었다. 즉, 공익제보자들은

자신의 공익제보활동으로 인해 부패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를 기 했다.

사례자 1: 사회가 밝아지고 부정부패가 사

라지고 산이 효율 으로 사용되는 등

정 으로 변할 것 같다. 갈수록 가진

자들의 비리나 착취가 심해질 텐데 그

들이 바르게 처신하도록 하고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익제보자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사례자 5: 처음 맘처럼 사회 으로 세 이

잘 쓰여지는 마음, 사회정의가 구 되기

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 략) 사실, 가

구만 이야기했지만 가구뿐만 아니라 다

른 분야까지도 자정작용이 되기를 기

한 부분이 있었다.

조직의 변화. 연구참자자들이 조직에게 기

하는 상당 부분이 자신의 의견을 극 으

로 수용하고, 조속하게 비리를 바로잡는 조치

를 바라고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부패가 다

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이 보다 더 주도

으로 신의 본보기를 보이기를 기 하고 있

었다. 즉, 공익제보자들은 자신의 공익제보활

동으로 인해 조직 혹은 사회 분 기가 쇄

신되어 부정부패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나아

가 조직주도 인 체계 인 변화가 야기될 것

을 기 하고 있었다.

사례자 2: 뿌리 깊은 나쁜 것이 사회를 좀

먹고 있을 때 이걸 뽑아내는 것은 단순

제보가 아니다. 조직을 변화하기 해서

는 해당 조직이 얼마나 거 하냐에 따

라 조직과의 싸움에서 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정의롭고 목숨을 건 것이

다.

사례자 5: 업체 표에 해서 기 하는

것은 없었다. 조달청은 계약 방식, 단가

조사 방법 등에 해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바 기를 바랬다. 기업 주

보다는 소기업에도 공정한 방식을

용하기를 바랬다.

공 지지

연구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공익제보 활동에

한 사회 ․제도 지원이 당연하고 문제없

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 를 하고 있

었다. 특히, 계 인 측면에서는 동료들에

한 강한 신뢰가 있어서 믿음직스럽다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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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었고, 사회시스템에 한 정

인 기능에 해 매우 큰 기 를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익제보자들이 생각

하는 사회 반응은 단순히 순기능 인 것이

어야 하고, 자신 한 큰 지지를 얻어 순탄한

공익제보 과정을 기 하고 있었다.

사회 지지 신뢰. 연구참가자들은 자신의

가족부터 친구, 직장동료들이 자신의 공익제

보활동을 매우 지지해 것으로 기 하고 있

었다. 특히, 많은 이들은 동료들의 계가 매

우 믿음직스러운 만큼 자신의 행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 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공익제보자들은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

료로부터 상당히 많은 사회 지지를 믿어 의

심치 않으며, 이것은 추후 사건에 한 여

에 큰 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

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례자 7: 진실이 밝 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공익

제보자의 오만 이라는 표 ) 은 시

은 잘못된 것은 항거하고 고쳤어야 하

는 삶이었고, 공익제보에 한 실에

한 고찰 없이 (학생운동과 같을 것으

로 생각) 별 걱정이 없었다.

사례자 9: 비슷한 생각을 하는 다른 사람

들, 사회의 다른 조직들, 상 단체 노조

들, 민변 모임 등등의 지지를 바랐었다.

실질 인 도움, 사회 인 홍보, 외부의

등의 기 를 했었다.

제도 지지 의지. 연구참자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외부채 을 통해 충분히 필요

한 제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하고 있었다. 특히, 조직에 한 기 는 일

부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수가 당연히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자신의 공익제보활동을

옹호할 것이라고 기 하고 있었다. 즉, 공익제

보자들은 자신의 공익제보활동이 단순한 개인

인 동조행동이 아닌 조직의 혹은 사회의 지

원으로 더 당당하고 건 한 분 기 속에서 진

행될 것이라는 기 를 하고 있었다.

사례자 6: 소송 사례를 보니까 법원까지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법원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알아주면서 정

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례자 14: 기술료 련해서 좀 변화가 있

기 않을까 했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알면 그런 데 쓰지 말고 국고로 환입하

라고 할 것을 기 했었다.

반 으로 공익제보자들은 자신의 공익제

보활동에 한 사회 지지가 당연하기 때문

에 충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 동시에 제

도 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자신

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 하고 있었다.

물론, 공익제보자들의 기 에서 문제의 해결

이 가장 우선시되었다. 특히, 실제 문제 해

결, 조직변화, 사회 신뢰, 제도 지지와 같은

개념으로 자신의 행동을 기술하고자 하는 경

향이 높았으며, 모두 공익 목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 공익제보자들은 자신

들의 공익제보활동이 충분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고, 제 로 된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

고 기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

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실 인 사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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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나 조직 처에 해 그 차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다음 단계에서

는 공익제보에 따른 실 인 결과가 가장 핵

심 인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제보에 따른 결과

공익제보과정을 이해하기 해 공익제보자

가 기 하는 부분과 비교 조하기 해 이어

지는 세 번째 단계의 통합주제는 공익제보의

실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 분석의 과

정에서 임상 증상 발생, 경제 탄, 가족

계의 와해, 친구들의 계 단 , 동료들의

배신자 취 , 업무 방해의 확 , 징벌 해고

통지, 조직의 제도 개선, 사회 정책 마련

이라는 여덟 가지 범주로 구성하 으며, 이는

개인 피해, 사회 계 괴, 조직 차별

처우, 정 변화의 네 가지 주제로 구분하

다.

개인 피해

연구참가자들이 보고하는 개인 인 피해 요

소로는 임상 인 건강 악화 요소와 경제 인

탄으로 인한 생활고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공익제보자들에게 있어서 실은 매

우 격 인 반 을 가져오는 경험을 가져다

주었고, 이로 인해 심리 완충에 실패한 이

들은 건강도 경제도 모두 힘든 상황으로 치닫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임상 증상. 연구참가자들 다수가

임상 증후군을 보 다. 가장 큰 요인은 정

신 스트 스인 것으로 보이며, 잠을 못자거

나 음주 등과 같은 직 인 신체 건강의

해 조건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신

인 스트 스로 인해 신체화 질병으로 이어

지는 경우가 지배 이었다. 특히, 주변 사람들

의 부정 인 상호작용은 이들에게 심리 인

상처를 남기고 신체 정신 인 건강을 해치

는 결과를 래하 다. 결과 으로 공익제보

자들은 기 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 인 사회

반응에 한 충격으로 인해 임상 인 증상

이 크게 유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례자 1: 큰 변화가 있었다. 상식선에서

되어야 할 일이 안 되면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리고 두려움과 보복심이 생겨서

우울증세도 나타나 정신과 치료를 4개

월 받았고, 여차하면 휴직하려고 진단서

도 발 받았다.

사례자 5: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을 뿐,

무나 힘이 들었다. 한동안은 뒤를 보

는 습 이 생겼다. 군가 나를 해코지

할 것만 같았고, 쫓아오는 것 같았기 때

문이다. 극심한 공포가 생겼다. 과 망

상, 피해망상까지 생겼다. 운 할 때도

앞차와 작은 트러블이 생겨도 모두 그

신고로 연결돼 생각이 들었다. 자다가도

깨고 괜히 화가 났다.

사례자 11: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했다.

스트 스가 그때가 가장 심했을 것이다.

고발 후에는 스트 스가 더 심했다.

은 막연한 스트 스 지만 실로 나타

났을 때는 왕따 분 기로 몰아가고...

경제 탄. 연구참가자들 부분은 경제

인 수입이 단되는 상황에 큰 한숨을 내쉬

었다. 실제로 부유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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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가정이 탄나

기도 하 다. 이러한 상황은 정신 건강까지

악화시키고, 반 인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

었다. 이에 공익제보자들이 경험하는 실

인 문제들 에 가장 기본 으로 비해야하

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

서 제도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해설

할 수 있다.

사례자 8: 경제 으로 가장 어려워서, 퇴보

되는 상황이 어렵다. 우울증도 오는 것

같다. 가장 친한 친구가 서울에 사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꼭 화를 한다. 많은

응원을 하고, 인 도움을 주는 친

구도 있다.

사례자 10: 7개월치 월 을 받지 못했다.

해직을 시키기 에 견을 보냈는데,

원상복귀를 안 시켜서 알아보니, 해직처

리를 해놓고 보내버린 시설에 취업이

된 것처럼 되어 있었다. 그래서 월 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사회 계 괴

연구참가자들의 일부는 아내와의 결별이 불

가피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가족구성원이

모두 흩어지는 경험을 보고하기도 하 다. 가

족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 다. 하

지만, 가장 이들에게 큰 고통을 심어 상

은 직장동료 다. 실 으로 문제해결의 실

제 지원자가 되어 것으로 상했던 이들

의 배신은 공익제보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와

닿았으며, 이를 비롯한 반 인 사회 계가

모두 와해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족 계의 와해. 연구참가자 일부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버림을 받거나 재정난으로

인한 결별이 불가피한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기 했던 공익제보의 결과

에 비해 실 인 결과는 참혹하게도 기본

인 재정난을 극복하는 것에서 심각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 다. 즉, 공익제보자들에게 가

족의 지지가 매우 큰 향력을 가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 조건에서 이미 이들이

겪어야 하는 실은 매우 힘든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자 3: 집사람하고의 갈등이 제일 후회

된다. 집사람은 회사와 타 하고 가정을

지키라고 했지만 나는 내 명 가 요

했고 억울하게 명을 쓸 수는 없었다.

후회되는 것은 공익제보를 통해서

득실을 따졌어야 했는데 그냥 내부 고

발을 통해 회복되길 바랐었다는 것, 그

것 때문에 가정까지 잃어버린 것이 가

장 후회 된다.

사례자 10: 가족 간의 계는 칼로 물 베

기, 그 다 하더라도 완벽한 회복은 어

렵다. 그냥 연장선상의 순탄한 생활을

이다. 아이들은 장성해서 이해를

하는 것 같고 원래 고결한 사람이라 불

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스트 스로

인해 아내가 병을 얻었다.

친구와의 계 단 . 일부 친구들의 계

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수의 경

우는 재정 인 지원을 확보하기 해서 연락

을 하거나 심리 지원을 기 하는 경우가 많

았다. 하지만, 실제로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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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한결같이 공익제보 당

사자를 부 응자 정도로 바라보는 실에

해 지 않은 충격을 경험했다. 즉, 공익제보

자들은 친 한 계에서도 지원을 받기 어려

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다.

사례자 3: 세상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마고우 한 친구도 잃었다. 그동안

의 계가 다가 아니구나 생각했다. 모

멸감, 배신감 등.

사례자 5: 친구들은 나를 한심해했다. 그만

하라고 만류하라고 했지만, 다른 일을

할 게 없어서 그만둘 수도 없었다.

사례자 7: 친구들이 (운동권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았다. 연

고지도 아니고, 와서 도와주기도 뭐하

고, 나이도 먹어가기 때문에 정말 할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가족들조차 지지하

지 않았으며, 인생이 싸움으로 철되는

것처럼 보여서 모두 걱정을 했다. 모두

들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만류를

했다.

동료들의 배신자 취 . 연구참가자들의

부분을 분노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직

장동료의 배신자 취 이었다. 특히, 범죄자 취

과 더불어 따돌림을 시키는 동료들을 면

했을 때,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 고통은 상

당한 수 이었다. 즉, 공익제보자들이 경험하

는 사회 계의 탄 에 가장 큰 향력을

가지는 것은 동료의 배신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직 인 측면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이러한 상은 공익제보자들에게 더 큰 피해

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기에 보다 실성 있는 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례자 3: 동료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

다. 나름 25년 간 근무했고, 인사과에

서 근무했기 때문에 2천 명 정도가 내

가 채용한 직원이다. 그 10~20%는

한 계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터져

도 회사가 무서워서 움직이지 않았다.

사례자 6: 하기도 에 소문이 나서 한다

고 했다가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

서 난리가 났었다. 동료에 한 배신감

도 있었다. 들통 나고 한 달 정도 있다

가 소를 제기했는데 그 사이에 소문이

나서 엄청 힘들었다. 같은 하청 직원들

도 그 게 몰아가니까 배신감이 들었다.

이 인 행태를 보인 것도 힘들었다.

서로 연락이 끊겼다.

사례자 13: 반응은 굉장히 냉담했다. 동료

들은 선배의 호의를 거 한 배신자로

알고 있었고, 제가 본부의 지시를 불이

행해서 해임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

다.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았고 왕따가

다.

조직 차별 처우

연구참가자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조직 인

차별이 노골 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보고하

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조직의 이윤창출에

반하는 업무방해행 조차도 과감하게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아 더 큰 문화 특성으로 설

명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조직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사회문제

- 40 -

내에서 결정되었던 인사고가의 징벌행태는

형 으로 의도 인 차별행동이라고 할 수 있

었으며, 이러한 사례들 에 정부기 의 도움

이 실함을 언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업무 방해의 확 . 조직의 이익을 산정하

는 다차원 인 수 을 고려했을 때, 연구참가

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 처우의 형태는 문

화 으로 배태된 수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공익제보자들이 조직의 입장에서 큰 손해

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부터 피할 수 있

도록 요한 제보를 하 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에 한 가혹한 처벌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성을 강조하는 한국의 문화 특성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이에 공익제보자들은 실 인

업무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방해로부터 자유롭

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자 6: 어느 정도 그럴 거라고 상은

했지만 무 심해서 힘들었다. 원청은

어느 정도 상했지만 같이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이(하청 직원들) 그러니까

우울했다. 같이 하려다 빠진 사람들은

용기가 없었던 것 같다. 얘기를 들어보

면 속마음까지 내비쳤던 사람들인데..

희가 승소하면 그 사람들은 난감할

것이다. 실제로도 내 업무와 나의 복직

을 막고 있다.

사례자 8: 처음에는 노조가 노조원이 우리

와 하는지 감시한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동료들이 우리를 멀리했다. 노

조는 우리를 노조에서 제명시키고 일반

노조원을 불러 계속 교육을 시켰다. 직

원들을 통제해 우리에게 개입하지 못하

게 했다. 공익제보가 이루어지고 복지가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 무슨 일만 터지

면 아직도 우리를 팔아먹는다.

징벌 해고통지. 연구참가자들이 조직

처우에 해 가장 분노하는 것이 해고나 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기 했던 조직의

극 인 수용의지 신 인 처우를 경

험함으로 인해 실 인 한계를 경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즉, 공익제보자들

은 조직을 통해 정 인 수용의지를 기 했

지만, 실에서는 부분 부정 인 인사 처리

로 인해 고통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래하게

되었다.

사례자 1: 33년 교직생활을 했는데 경고장

을 1년에 네 번이나 받았다. 사소한 내

용을 부풀려 경고를 줬고, 학교 반

인 물품 검사에서 나만을 상으로 한

표 감사를 받았다. 수능 원서 쓸 무

렵에도 면직당하고 업무에서 배제 다.

2월 달에 나를 내보내기 해 의도 으

로 경고를 남발해 결국 다른 학교로 인

사조치 다.

사례자 13: 외교부도 조직 으로 일사분란

하게 제가 보고한 행 에 해서 아주

안 좋게 보는 거 요. 마치 조직을 해치

는 직원으로 매도. 이런 것이 견딜 수가

없더라구요. 국내에 들어와서 해결하라

고 해서 주택문제 해결하고 들어가겠다

고 했더니 외교부를 통해 의역면직 처

리했다고 했다. 그런데 귀국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무단 지구 이탈로 해임을 시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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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화

연구참가자들의 일부는 조직의 제도 개선

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사회 인

차원에서 제도 장치가 마련되는 경우도 있

었다. 이 경우에 해단하는 사례는 모두 일부

조건부에 해당하는 개선변화 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이에 보다 실 으로 처해진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난 을 극복하기 해서는

한 수 의 사회변화를 이끌도록 보완된

지원제도를 역설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직의 제도 개선. 조직 인 측면에서

개선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연구참가자에게

큰 보람을 느끼게 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하

지만 공익제보자의 기 수 에 비해 반 으

로 제한된 개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으며,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는데 있어

서 조직의 보다 극 인 의지가 필요함을 강

조하 다. 즉, 공익제보자들로 하여 조직의

차원에서 작지만 의미가 있는 변화가 나타났

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앞으로 이러

한 들에 을 맞추어 개선 을 증 하기

한 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고자 한

다.

사례자 1: 보이지 않게 조 은 개선이

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장학지도도 바꾸

었고 잘못하면 문제시 다. 그런데 특

이한 사항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문

서가 비공개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것

도 의식 으로는 좀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자 14: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선

례를 남겼다는 것과 그 후에 입사한 가

능성 있는 친구들이 주축이 돼서 어용

노조 집행부가 다. 희한테 의지도

좀 했었고, 교류가 있었다.

사회 정책 마련. 일부 정책 보완책이

개선되기도 하 다. 연구참여자들 에 일부

는 큰 정책의 흐름이 제기 될 만큼 획기 인

제도의 수립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했고,

비교 만족스러운 답변으로 일 했다. 물론

단 이 한 사례의 향을 아니며, 사회 반

으로 필요에 의해 요구도가 높았기 때문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공익제보자의 노력으

로 인해 사회 정책의 일부가 의미 있는 변

화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증명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들은 좋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크게 공헌할 것

으로 단된다.

사례자 2: 교육부에서는 사태를 무마하려

고는 했지만 재발이 안 되게 하려고 노

력했다. 성과 연 제로 바 지 않

았고, 연구 부정에 한 징계가 3년 이

상이 되도록 학회 쪽에 공문도 갔다. 시

스템이 조 씩 바 었다.

사례자 3: 조직이나 한국 사회 체가 비

리로 물들어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살면서 발생하는 일인데 그게

정책이나 제도로 인해 오 되느냐 아니

냐의 문제인 것 같다. 군비리도 부

터 있었지만 에는 그걸 르는 힘

이 더 컸던 것이고, 지 은 많이 오 되

는 것 같다.

반 으로 공익제보자들은 자신이 기 한

개인 조직 개선안과 상당히 거리가 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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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의 피해상황은 기본생활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사회 계 단 은 이들을

더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조직 차별 한 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

히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에게서 보고되는 사

회 개선 에 한 내용들은 이들의 노력에

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반 으로는 매우 열악한 실을 경험하고 있

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 으로 변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익제보

자의 역할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공익제보에 한 태도

공익제보과정을 경험한 이들의 입장을 이해

하기 해 분석한 네 번째 단계의 통합주제는

공익제보자의 미래 태도에 한 것이다. 즉,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한 태도 분석에 을 모았다.

이 분석의 과정에서 공익제보에 한 태도를

충분한 비 강조, 의무 태도, 양가 태도,

부정 태도라는 네 범주로 구성하 으며, 앞

의 두 범주를 극 태도 그리고 뒤의 두 범

주를 회의 태도라는 주제로 구분하 다.

극 태도

연구참가자들의 다수는 미래에 이러한 상

황이 다시 마주했을 때, 그 역시 지 과 동일

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러

한 태도를 지니는 것은 이들이 공익제보를 바

라보는 시선이 사 인 태도의 선택사항이라는

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공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공익제보

행동에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 집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한 태도가 강하게 향

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충분한 비 강조. 연구참가자들이 경험한

실의 참혹한 결과를 토 로 이들 가운데

다수는 공익제보에 한 충분한 비가 필요

하다는 을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지 처럼

후회되는 결과를 만들지 않기 해서는 철두

철미하게 비해서 공익제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매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

었다.

사례자 2: 변한 거 없고 더 확고해졌다. 사

건은 처음이지만 그 에도 안 좋은 것

을 보면 바로 잡기 해 내가 해야 된

다고 느껴지면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할 것 같다.

사례자 7: 아마, 내부고발을 할 것이다. 그

러나 창조 인 방법을 택할 것 같다. 방

법은 더욱더 치열하게.. 어찌 보면 시행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답습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살기 한 방법을 찾겠다. 시

행착오를 인정하고 답습은 하지 않겠다,

련 법령을 모두 숙지해서 자신을 보

호하는 방법을 먼 찾겠다.

의무 태도. 연구참가자 일부는 고민하고

망설이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을 내어

놓았다. 하지만, 공익제보를 회피하지는 않는

선택을 하 다. 즉, 정면승부라는 략보다 사

회 으로 마련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이

용한 공익제보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이들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근거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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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 피해가 무 격 이어서 이러한

략을 선택하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

들에게 있어서 공익제보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단지

방법 인 측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할 것에 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례자 12: 해야죠. 많이 망설여도 해야죠.

이젠 좀 교묘해져야죠. 시의회에서는 자

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게 활동할

것 같다. 공익제보자에 한 법이 빨리

시행되면 사회 인 인식이 변화가 될

것이다.

사례자 14: . 할 것 같습니다. 사회가 변

했기 때문에 같은 방법은 하지 않

을 것 같고, 내부에 먼 타 해보겠다

는 것은 합리 인 것 같지만 성공

하지 못한다. 그건 이미 기득권화 된 것

이다. 이제는 내부고발자가 드러나지 않

게 익명성으로 고발을 할 것 같다.

회의 태도

연구참가자들 에 일부는 회의 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즉, 공익제보가 매우

요하고 필요하다는 평가에 해서는 동의하

지만, 자신이 그 행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태

도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

지만, 무엇보다도 공익제보 활동으로 인해 발

생하는 실 어려움에 하여 움츠려든 것

이며, 특히 그 극복 가능성을 염두한 결과라

고 해석된다.

양가 태도. 연구참가자 일부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선택하지는 않았다. 공익제

보활동에 해서는 매우 정 인 태도를 보

이고 있지만, 방법 인 측면에 있어서 개인에

게 무 큰 피해를 끼친다고 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즉, 공익제보를 다시 한다는 것보다

이왕이면 다른 방식이 있었으면 하는 기 가

혼재되어 있는 응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례자 4: 는 후회는 안 한다. 심정도 그

다. 다 밝히면 조용히 죽겠다는 심정

이다. 이 다음에도 할 것 같다. 그러

나 남에게는 권하지 못할 것 같다.

사례자 10: 우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하지만..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막을

것 같다. 내부고발을 하기 이 으로 돌

아가서 아 합리 이고 합법 인 방법

을 더 택해서 고발할 필요가 없도록 조

치를 하겠다.

부정 태도. 공익제보활동에 해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소수 지만 나타

났다. 이들이 경험한 사실에 한 매우 확실

한 것은 실 인 결과가 무 참혹하다는 것

이고, 동시에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시 사건이 발

생하더라도 결과는 바 지 않을 것이라는

단과 더불어 공익제보활동이 장려되기 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는 공익제보자들에 한 보

호정책이라는 이 돋보인다.

사례자 8: 이 게 될 도 몰랐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것

같다. 안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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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 의 상황이라면 안 할 것입니다.

어떤 보호 장치가 없는 한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 으로 공익제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부정 인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공익제

보의 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

부의 사례에서 회피 인 경향이 나타났지만,

이들 역시 조건부 제보의지를 표방하고 있었

다. 즉,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맥락들

에 분명히 정 인 결과를 추구하는 것에

좀 더 많은 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며, 이러한 분 기에서 앞으로 공익제보에

한 범사회 심의 틀을 제고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 원인과 안

본 연구에서는 상학 분석의 결과를 토

로 이들이 경험하는 이상과 실의 차이분

석을 실시하 다. 이 분석의 과정에서 분석의

과정에서 문화 원인과 안을 수직 집합

주의, 보수 료주의, 제도 정비 기 마

련,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네 범주로 구성하

으며, 앞의 두 범주를 문화 원인 그리고 뒤

의 두 범주를 안 제시라는 주제로 구분하

다.

사례자 1: 그 조직에서 부분은 골치 아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문화 향이 크다고 본다. 남의 일에

간섭하려 하지 않고 내부에서 비리나

부정한 것이 있더라도 인간 계 등을

시하고 따지다 보니 그런 것 같다. 공

익제보에 연루되면 당장 동료의식이나

선후배 계가 무 지니까 거리감을 가

지고 피하려는 것 같다.

사례자 9: 집단은 표면 으로는 공익제보

에 해 나쁘다고 하지 않고 동조하는

듯한 표 을 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피

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운운

하면서 이것이 과연 맞느냐고 반문한다.

즉, 탈을 쓰고 이야기를 한다. 결국엔

안 좋게 본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조

직의 잘못이 인정이 되면, 조직에 피해

가 올 것이고, 드러나 잘못을 인정을 해

야 하는데, 그것을 부정하기 한 거짓

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한 거짓말,

즉 정당성을 만들기 해서 그 다.

공익제보자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범사회 으로 필요한 에 하여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언 되었다. 먼 , 공익제보자

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 이나 정책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거의 모든 연구 상

자들에게서 언 되었으며, 가장 시 한 것은

문화 양상을 개선할 수 있는 것에 한

극 인 노력은 사회 단 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 이었다. 두 번째, 공익제보자들

에 한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한 실제로 개인이 겪어야 하는

피해상황은 심리 , 재정 , 계 차원의 다

양한 맥락에서 큰 고통을 남기게 되었고, 이

러한 례들로 인해 공익제보를 할 엄두가 나

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사례자 7: 내부 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

스템이나 제도를 만드는 노력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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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옳다. 공익제보를 통한 개선

은 크고 작건 간에 생채기가 생기고, 외

부를 통한 긴 시간을 거쳐야 하는 손실

이 큼.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과 동일

함, 담당부서도 존재해야 하며, 극

활동이 제반 되여야 함.

사례자 12: 자기들 이익에 반했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 공 책임감이 없

는 것 같다. 사법기 에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못해주고 있다. 법이나 조항은

있을지 몰라도 시행 매뉴얼이 없는 것

같다. 익명성도 보호되지 않는다.

반 으로 문화 원인을 탐색하 을 때,

기존의 집합주의 성향이 핵심 인 요인으로

기능한다는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 고, 수직 집합주의라는 문화 차원

이 보다 설명력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제시하

다. 무엇보다도 주변사람들과 조직의 과도

한 반응은 조직 분 기를 비롯한

반 인 문화 특성과 계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보수 료주의 특성이 이들을

비난하는 기틀을 명분화하고, 수직 집합주

의 성향은 이들 소수자에 한 배척하는 분

기를 조장하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 보호장치에 하여 매우 강조할 필요

성이 제기되었으며, 이것은 앞으로 공익제보

자에 한 신변보호를 비롯한 다양한 법 제

도 장치 마련에 보다 극 인 지원책이 필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 으로 공익제보자들이 기 하는 결과

와 실 인 결과의 차이는 견된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이라는 사회의 분

기가 이들에 한 고정 념을 가지고 있는 상

황이고, 조직에서도 공익제보에 한 단

태도를 고취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시비의

으로 이 사건들을 헤아리는 이 수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즉, 공공의 분 기에서

개인의 문란 정도로 취 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폐단을 개선하기 해서는 정책 인

차원에서 보완제도나 기구 설립이 극 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공익제보자에 한 보호제

도 수립이 매우 실하다는 들이 지배 으

로 언 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상학 이론을 토 로 공

익제보자들의 제보과정에서 나타나는 동기,

기 , 결과를 분석하 다. 아울러 동일한 맥락

에서 이상 기 와 실 결과의 차이를 분

석하 다. 그 결과를 토 로 다음의 몇 가지

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공익제보자들이 제보하고자 하는 동

기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

는데, 직업정신과 련된 동기에서 상당한 사

명감을 의식하고 있었다(Zhang, Chiu, & Wei,

2009). 특히, 자신이 지 까지 살아오면서 해

온 일에 한 자부심이 높았으며, 자신의 명

뿐만 아니라 조직의 명 까지 실추시키는

것을 경계하는 과정에서 공익제보활동을 결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질 인 측면에서

는 윤리 인 측면과 더불어 개인의 신념을 강

하게 표 하 는데, 이들이 실제로 고정 념

인 사회 태도에 한 항의지와 더불어

드센 불만감이 희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

공익제보자가 조직에 한 매우 충동 인 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사회문제

- 46 -

동이나 반사회 태도를 보인다고 단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개인

인 불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은 분

명한 사실이라고 단된다(Keenan, 2000). 따라

서 공익제보자에 한 동기 요소에서 사회

가 안고 있는 이기 이고자기 심 인 배신

자의 이미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들에 한

수용분 기의 미흡이나 고질 인 행의 폐단

이라고 사료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선입견

인 부정 이미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시 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공익제보자들은 반 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행이 있

다. 하지만, 본 연구의 상자들은 모두 공익

의 목표가 주된 심사 으며,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조직을 지켜온 투철한 직업정신

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단된다(Bok, 1983).

특히, 조직이 안고 있는 비리와 부정부패에

한 정확한 정보를 모으기 해 노력한 흔

이 있었고, 이 조직에 한 괴나 도산을 기

하는 제보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을 고려

하 을 때, 분명히 이들 공익제보자들은 조직

의 개선된 변화를 추구한다는 은 의심할 여

지가 없었다. 하지만, 실의 결과는 달랐다.

이들을 겨냥하는 시선들은 한 결 같이 배신자

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자 정도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측근들이 이

들의 계된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자

계 인 측면마 고립되는 경험을 감당하고

있었다(Goodpaster, 1989; Near & Miceli, 2016).

무엇보다도 동료의 배신행동은 이들의 의지에

큰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

반 으로 조직 모략과 동시에 나타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 한 제도

보호정책에 한 시 한 필요성이 제기 된다.

셋째, 공익제보자들의 기 를 가늠할 수 있

는 하나의 특성이 있다면, 개인 인 신념이

남다르게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이다

(Rothwell & Baldwin, 2007; Chiu, 2003). 이들에

게 놓인 상황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상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참여자들은 이

러한 일이 제도 장치가 수립되어 있어 자신

을 보호하고 사회 으로 옳은 일이기에 지지

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 와는 다르게 이들의 실 결과

에서 많은 탄의 경험을 안겨주었다. 가장

기본 인 생계에 큰 타격을 경제 피해로

말미암아 축되고 기야 정신 피해로 인

한 임상 증상이 수반되기도 하 다. 이러한

사례는 거의 모든 연구자들에게서 나타났으며,

단순한 심리 스트 스가 아닌 정신건강을

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Mesmer-Magnus &

Viswesvaran, 2005). 따라서 공익제보에 한 정

확한 맥락 이해를 제로 구성된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공익제보자 당사

자들이 충분히 섭렵할 수 있는 제도 정황을

소개하는 정보 기구뿐만 아니라 정신 피

해를 치료할 수 있는 제도 지지 역시 마련이

시 하다.

넷째, 결과 으로 사회 계의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고립경험을 한다는 것은 집단따

돌림의 피해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구

성원들의 배신 태도는 이들에게 큰 망을

가져다주는 것이 사실이며, 단순한 개인의 태

도 차이가 아니라 문화 으로 배태된 공동성

향으로 단된다(장화익, 2007; Near & Miceli,

2016). 즉, 집단주의의 문화 특성상 집단성

에서 벗어나는 행 자들에 한 배척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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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으로부터 동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

고, 극단 으로는 조직 차별이 자행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한 사 비

의식이 고취될 필요성이 요구된다. 를 들어,

공익제보자들에게 단순히 옳은 것을 지향한다

는 명분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공익제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난 들과 그 비에 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할 공식 인 기구마련이 필요하다(Larmer,

2002). 아울러, 잠재 공익제보자들을 상으

로 하는 범사회 사회운동 교육 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다섯째, 결과의 측면에서 조직의 보복행

가 우려할 만큼 치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보다도 조직의 이윤을 포기하면서까지 업

무 방해 행 를 조장한다는 것은 한 단체의

내부 행으로만 취 할 것이 아니라 시민

사회로의 큰 장애요소인 사회 악습으로 팽

배된 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Duska, 1985).

따라서 개인의 노력으로 조직을 상 하는 논

리에서 벗어나 조직이 공동선을 벗어나는 행

를 일삼은 행태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Davis, 2002).

즉, 반 인 조직 차별 처우에 한 안

정책마련이 시 하다는 것은 기구 수립을 기

반으로 하여 공익제보 내외 채 의 양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이

다. 이어, 다양한 조직 보복행동에 한 처벌

규정과 집행 선례를 마련하여 공익제보의 의

지가 상쇄되지 않도록 지원정책으로 수립되어

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 인 결과도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일부 공익제보자들의 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조직 변화와 더불어 사회 정책

제도마련의 개선안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 반 인 분 기는 실

의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부정 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Goodpaster, 1989). 이에, 선순환 인 선례를 찾

아 보도하고 자료집으로 정보력을 배가시키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과정은 사회변화에 한

홍보 메시지 개발이 추진되는 략과 연 성

을 가지게 된다(배재 , 문상호, 2006; 이지문,

1999). 즉, 공익제보자들이 일구어 낸 성과를

심으로 주변 분 기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의 잠

재 공익제보자들의 의지를 사 에 차단하는

부정 맥락에 하여 쇄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일곱째, 공익제보자들의 태도를 알아본 결

과 다수는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더

라도 다시 공익제보를 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 다. 단지, 이들에게 있어서 건은

방법 인 측면의 개선 방향이 두드러진 략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 분석한 동

기의 측면과 매우 흡사한 결과이며, 이들에게

있어서 공익제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공 사

명감으로 규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지해

다(Appleby, 1989). 공익제보에 한 회의 인

태도를 보이는 연구 상자들 역시 이 부분에

서는 동일한 의견을 내비치고 있었다. 결국

이들의 태도가 여 히 바 지 않았다는 것은

공익제보의 방법 인 측면에서 보호와 지원에

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를 들어, 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

로는 표 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청원

의 자유를 내세울 수 있으며(박경철, 2007), 국

민권익 원회가 시행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한 매우 필요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김

승태, 2010). 실제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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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신고자 신변의 비 보장을 비롯하여, 신변

보호조치, 책임감면, 보호조치, 화해 권고 등

의 불이익처분 유형을 구분하여 보호조치를

실행하는 상태이며(김승태, 2010), 부패방지법

의 취지에서도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한 기

능과 역할을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수갑,

김민우, 2009).

마지막으로, 문화 원인과 안의 측면에

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공익제보자들이 경

험한 이상과 실에 한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 에 문화 원

인에 주목하여 그 안에 하여 언 하 다.

표 인 문화 특성들 에 수직 집합주

의 성향과 보수 료주의 성향이 큰 장애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모두 개별

활동에 한 거부감이 많고 수직 합의가 최

우선이라는 강령을 고수하고 있다는 공통 이

있다. 즉, 개인의 행동에 한 허용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응집력을 강화하

는 장 이 있지만, 자칫 집단사고로 이어질

험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으로 공익제보자 개

인에 한 보호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반 의견에 한 공식 수평 소통

채 을 강건히 하여 비윤리 인 집단일탈의

여지를 사 에 방어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

하다. 특히, 단순한 집합주의 성향이 아니

라 수직 집합주의 성향이라는 에 주목할

때, 지 껏 시도한 개인주의 고발행 취

에 한 반감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Triandis, 1995; Larmer, 2002). 따라

서 집합주의 성향의 문제 양상이라는 입장

에서 제시되었던 개인의 단독 고발 행동을

부추기는 략을 철회하고 수직 집합주의

성향의 문제 양상이라는 을 반 하여 수

평 소통 채 의 확보 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체 으로 본 연구를 통해 공익제보자 당

사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한 상

학 분석을 통해 탐색하 고, 공익제보 과정

에서 필요한 개인 , 조직 , 제도 사안에

해 논의하 다. 하지만, 앞서 공익제보에

한 동기 특성이 매우 상식 인 선에서 기술

되고 있다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 공익제보를

포기하거나 지당하는 다수의 잠재 공익

제보자의 결정변수를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

즉, 공익제보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두

직업정신이 없거나 양심이 부족한 사람은 아

닐 것이며, 분명히 내외 인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쟁 이 과연 어떤 태도에

서 비롯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익제보를 비하는 상자에게 실 인 도

움이 되는 지침서나 행동수칙 등과 같은 정보

에 하여 어느 정도 근하고 있는지에 한

입장의 차이도 요한 상응변수가 될 수 있기

에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의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상학 분석의 형

인 방식으로 분석을 하 고, 사례자들 간의

교차반응을 심으로 분석을 주도한 사례자간

분석에 을 맞추었다. 하지만, 실질 으로

각 사례마다 반응은 한 가지로 일축되지 않는

다는 을 고려하여 근거이론 인 측면에서

볼 때, 보다 사례 내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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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ideal and

reality that whistle-blowing people experience:

focus on phenomenological method

Hu, Sungho Lee, Geunyoung Jung, Tae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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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Ang University Politic & Public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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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otivation for, expectations of, consequences of, and attitudes

toward whistle-blowing. that whistle-blowers experience in the whistle-blowing process, and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ideal and reality. Fourteen official whistle-blowers were interviewed and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based on phenomenological approach. As a result, motivational themes appeared such

as professional spirit and personal values. They also tried to pursue public interest such as social changes

as well as public support for them.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believed that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such as vertical collectivism are responsible for the gap between ideals and reality of

whistle-blowing. In particular, They also suggested a few alternative for reducing the gap.

Key words : Whistle blowers, whistle blowing, phenomenological method, and vertical collectivism


